63 페이지
제137권, 특별 세션 117D	정부 공보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5월 19일

화장품 위원회 공고
방부제가 함유된 화장품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하여(제2호)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9월 24일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방부제가 함유된 화장품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 위원회의 공고(불기 2561년)에 첨부된 목록의 6행의 내용을 폐지하고 다음을 추가한다.
	번호
	방부제의 명칭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

	
	화학 명칭
/ 기타 명칭
	일반 성분 용어집의 명칭
	CAS 번호
	

	6
	비페닐-2-올
Biphenyl-2-ol
	o-페닐페놀
o-Phenylphenol
	90-43-7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bookmark: _GoBack]제2조 본 공고의 발효일 이전에 상기 제1조 6행에 따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방부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판매를 위한 수입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에서 이미 라벨을 제작한 경우, 본 공고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공고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는 제1조에 따라 라벨에 경고문을 표시할 필요 없이 해당 화장품을 계속 생산, 수입 또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
제3조 본 공고의 발효일 이전에 판매용으로 생산되었거나, 판매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생산을 위해 임대된 화장품 중에서 제1조에 따른 라벨에 경고 문구가 없는 화장품과 제2조에 따라 판매용으로 생산되었거나, 판매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은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3월 9일 공고
피싯 스리프라서트
공중보건부 차관보
보건 서비스 지원임무그룹 책임자
화장품 위원회 위원장
